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4. 21.>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

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비고: 인력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서의 경력에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